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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법적측면을 중심으로 -

곽관훈*1)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ㅇ ESG는 연기금등 금융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개념임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연

기금 등 금융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기되었음

 ㅇ 2006년 4월 27일 UN에서 전 세계 금융기관 대표들이 모여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서명하면서 ESG가 국제사회에 본격 등장함

   * 당시 UN의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미국 CalPERs, 영국대학교원연금(USS), 일본 

미츠비시UFJ은행 등 전 세계 30여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모여, 향후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ESG를 고려하겠다는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함

   * 즉, 수익이 많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함께 환경적 측면, 사회

적 측면 및 가버넌스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임

 ㅇ 연기금 등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재무적 정보 외에 비재무적인 정보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한 이유는 수익률제고를 위한 투자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1)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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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패시브 

운용(passive management)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

는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대규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

료부담뿐만 아니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즉,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등 금융기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선택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지만 환경문제가 인권문제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기업

은 리스크가 큰 투자대상이 됨. 환경문제 등을 일으킨 기업은 사회적 비난은 물론 불매

운동이나 대규모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임

 ㅇ ESG에 대한 고려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투자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긍정적‘외부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 미국에서는 1997년 ‘Calvert Invetment’라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환

경,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사회책임투자(SRI)가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수탁자책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

해 미국 노동부는 SRI가 다른 대체적 투자수단보다 수익률이 낮지 않다면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지침(Calvert Letter)을 발표하였음

   * 즉, 수익률 제고의 관점에서 재무적 정보 외에 환경이나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며, 만일 수익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환경이나 지배구조등의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임

 ㅇ 정리하면 기업에 있어 ESG를 고려한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익성과 함

께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윤리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님

 ㅇ 이러한 ESG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영국 등 유

럽 주요국가의 연기금들은 ESG공시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ESG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중요 원인의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라

고할 수 있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이 기후위기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환경을 중심으로 ESG경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는 측면이 있음 

□ 필요성 (기존 정책의 한계 및 정책개선,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서 역할 등)

 ㅇ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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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등 관련조직을 

갖추고 ESG경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ㅇ 금융기관과 국민연금 등 대규모 기관투자자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ESG경영에 대한 평가

를 기업평가의 주요지표로 채택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ESG 2등급 이상 하락 기업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중점 관리 대상

으로 한다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ESG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을 발

표함

 ㅇ 그러나 ESG경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게 

ESG경영을 요구하는 경우 ESG경영의 본래적 목적은 상실한 채 기업에게 부담만 가중하

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현재 국내외에 ESG에 대한 평가지표를 운용하는 평가기관이 약 600여개가 난립되어 있으

며 제각각 다른 평가기준으로 ESG경영을 평가하고 있어 큰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

라, ESG경영을 마케팅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위 ‘ESG 워싱’의 문제도 지적

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ESG경영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

한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을 중심으로 지표초안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다양한 산

업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

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임

   *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ESG경영에 

대한 평가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음

 ㅇ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 경영자는 주가를 바탕으로 한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주이익

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

가 주주이익이 아닌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임

 ㅇ ESG경영의 사회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ESG경영의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경영진

이 스스로 ESG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진

행된다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

   *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ESG경영

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지 제고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기업들은 

자신이 왜 ESG경영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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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SG경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ESG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ESG의 전개과정 

 ㅇ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윤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ESG를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

음

   *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사회책

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음. 1920년대부터 

미국종교단체가 담배산업이나 주류산업등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에서 출발한 SRI는 

1980년대까지는 주로 윤리적 투자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환경문

제, 노동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대

상 선정시 환경적 측면, 인권적 측면 등을 고려하는 현대적 의미의 SRI가 본격화됨

   * 투자자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기업들은 투자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재무적 

이익만이 아닌 환경·인권·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함. CSR도 초기에는 

주로 기부행위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SRI의 발전등 기업환

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함

 ㅇ 이 시기에는 SRI나 CSR이 추구하는 목표가 환경, 사회, 인권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이 제정되면서 ESG라는 용어가 본격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 2005년 UN은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를 중심으로 PRI를 마련하였고, 

2006년 4월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당시 코피아난 UN사무총장과 전세계 30여개 금융

기관 대표들이 모여 동 원칙에 서명함

   * PRI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ESG이슈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임. 

   * PRI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수탁자책임(Fiduciary Responsibilities)’을 다하기 위한 기

준으로 6가지 원칙 및 각각의 구체적 실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 6가지의 원칙은 (ⅰ) 

투자의사 결정시 ESG이슈들을 적극 반영할 것, (ⅱ) ESG이슈를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하

는 투자자가 될 것, (ⅲ)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ESG 이슈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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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산업(investment industry)에 있어서 PRI원칙을 준수할 것, (ⅴ) PRI이행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과 (ⅵ) PRI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고할 것 등임

 ㅇ 이후 CSR이나 SRI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CSV(Creating Shared Value: CSV) 나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등으로 변화하기도 하였음

   * CSV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11년 제기한 개념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을 사업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기업의 영리추구활동과 공익추가활동을 연결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 임팩트 투자는 SRI와 개념적으로 유사함. 하지만 SRI는 ESG경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기

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택한다는 수동적 의미인 것에 반하여, 임택트 투자는 보다 적극적

으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ESG경영을 목표로 하는 CSR이나 SRI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였

으나, 그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국제기구를 중시으로 이를 규범화하려는 노력들이 전

개되었음

   * CSR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ISO 26000을 들 수 있음. ISO 26000은 (ⅰ) 기업뿐

만 아니라 (ⅱ) 정부, (ⅲ) 소비자, (ⅳ) 노동계, (ⅴ) NGO 및 (ⅵ) 서비스 등의 6대 이해관

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기업 등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

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종

전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라는 용어대신에 SR(Social  Responsibility)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동 규격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ⅰ) 환경(Environment), (ⅱ) 인권

(Human right), (ⅲ) 노동관행(Labour practices), (ⅳ) 지배구조(Organiziational 

governance), (ⅴ)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ⅵ) 

공정거래(Fair operating practices), (ⅶ) 소비자 이슈(Consumer issues)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CSR 전반에 대한 규격이 아닌 CSR에 속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국제규격도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국제규격으로 1997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선언(The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들 수 있음. 동 선언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관련된 국제문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최초의 문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 또한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규격인 ISO14001 및 보증업무와 관련한 국제규격인 

AA1000 등이 다양한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2011년 유엔이 발표

한 기업인권에 관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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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에 들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이후 2004년에 유엔인권위원회 전문가 보조위원

회에서 ‘다국적 기업과 기타 비즈니스 기업규범(The Norms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을 발표함.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

여 유엔인권위원회가 이를 채택하지는 않음

   * 이후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당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기업과 인권

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대 교수를 임명하여 기

업과 인권에 관한 기준개발에 착수함 이후 3년간의 연구 끝에 인권에 관한 기본 프레임

워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6월에 유엔인권이사회가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를 채택하였음. 동 보고서에는 ⅰ) 기업을 포함한 제3

자에 의해 이루어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ⅱ)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과 (ⅲ) 구제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성을 높여야하는 필요성이라는 기

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음

 ㅇ 이처럼 ESG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왔음.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경우 

방법론적인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업은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고 금융기관

은 ESG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CSR 및 SRI에 대한 논의들이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왔고, 산업발전법 등에서는 이미 ESG경영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기도 하였음

□ ESG관련 국내법제의 현황 

 ㅇ 전 세계적으로 ESG를 규범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법

률에서 간접적으로 ESG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짐

 ㅇ 우리나라에서 ESG요소를 간접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법률은 ‘산업발전법’이라고 할 수 

있음.

   * 1999년 제정된 ‘산업발전법’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

념으로 간접적으로 ESG를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

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19조 제1항). 동법은 명확하

게 ESG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추구해야 할 가치를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

라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ESG경영을 규범화

하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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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SG규범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법률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음. 동

법은 CSR경영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ESG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동 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

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62조의4 제1항),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규

정하고 있음(제62조의4 제2항). 동법은 중소기업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CSR경영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CSR경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ESG경영과 일맥상

통하다는 점에서 ESG경영에 대한 간접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 ESG요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이라고 할 수 있

음

   * 201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

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제102조 제4항). 동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국민연금기금 운

용에 있어 투자대상 선정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

금은 ESG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ESG의 규범화에 대한 논의는 최종적으로 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회사편)에 ESG를 추

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것인가로 귀결됨

   * 상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경영진의 의무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이를 

게을리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장 강력한 ESG확산 수단이 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입법례로 영국의 사례가 있음. 영국은 2006년 회사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규

정하면서 이사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directors)를 도입하면서 그 의무의 하나

로서 제172조에서 ‘성공촉진의무(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company)’를  도입

함. 제172조는 회사의 이사에 대해 당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

를 부과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으로 ① 의사결정에 의해 장기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 ② 당해 회사 종업원의 이익, ③ 공급업자, 고객 등과 당해 회사

와의 사업상 관계를 촉진할 필요성 ④ 당해회사의 사업이 공동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 ⑤ 높은 수준의 영업행위규준에 대한 회사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상황, 

⑥ 회사의 주주상호간 취급에 있어 공정하게 행위 할 필요성 등을 제시함 

   * 영국회사법은 소위 ‘계몽적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라는 관점에서 이

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계몽적 주주가치란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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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원칙을 유지하되, 이에 덧붙여 단기의 재정적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되며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즉, 회사가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

업의 환경적 측면(E), 사회적 측면(S), 지배구조(G)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ESG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1975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상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당시 

도입 방법으로는 (ⅰ) 일반규정을 마련하자는 견해와 (ⅱ) 현행 회사법의 개별제도들을 

개선하여 도입하자는 견해가 대립하였음. 당시 일반규정으로 하는 경우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이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규정으로 도입되지 않았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발적으로 상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 등 개별법들에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ESG관련 국내 평가기준의 현황 

 ㅇ ESG는 경영의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즉, 투자자가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면서, 기업들도 이에 호응하여 ESG경영을 적극 추진

하게 되는 구조임

   * 앞서 살펴본 SRI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ESG경영은 투자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도 주로 투자자 입장에서 ESG경영의 대한 필요성이 주로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본격적인 ESG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수은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30년까지 정량목표로 (ⅰ) 

ESG여신 180조 공급, (ⅱ) ESG여신 채권 200억 달러 발행, (ⅲ) 기관 탄소배출량 50% 감

축 등을 제시함. 여기서 ESG채권이란 발행기관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특수목적 채권임. 즉, 수출입은행은 ESG경영

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여신 180조 및 채권 20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ESG경영의 추구가 자금조달과 직접 관련된 것임 

 ㅇ 투자자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이 ESG경영을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정립되어야 함

   * ESG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평가기관들이 나름의 평가기준을 가

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업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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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

   *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ESG관련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고,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평가방식이 문제라는 의견도 17.8%에 달하였음. 

   * 즉, 투자자인 연기금 및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에 대

해,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임. 가장 큰 문제는 ESG가 

무엇이며, 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것임

   * 실제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의 경우 2020년 세계 최대 ESG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로부터는 낙제점에 가까운 ‘C-등급’을 받았음. 그러나 같은 기간 국

내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는 통합 ‘A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음

 ㅇ ESG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기업들에게 불필

요한 부담을 주거나 ESG워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 맞는 ESG평가기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K-ESG지표 주요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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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내용

정보공시(5개문항)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 방식, 사업장 범위, 목표

환경(14개 문항)

환경경영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경영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률 등 

환경경영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환경경영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법규준수 환경법규 위반

사회(22개 문항)

사회책임경영 정책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등

임직원 임직원 다양성, 채용 등

인적자원관리 임직원 교육, 역량 개발 등

근로환경 사업장 안전관련 사항 등

인권 인권정책, 교육 등

협력사 공급망, 동반성장 관련 성과 등

지역사회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보호 현황 등

법규준수 사회 부문 법규 위반

지배구조(20개 

문항)

이사회 이사회 다양성, 활동 등

주주 주주권리, 배당 등

소유구조 소유구조 등

윤리경영 및 반부패 윤리경영 및 반부패, 준법 현황 등

감사 감사기구 관련 등

법규준수 지배구조 법규 위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K-ESG지표 주요내용(안)”(2021.4)

   * 산업통상자원부는 ESG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4월부터 한국생산성

본부 등 전문가와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지표를 개발하여 왔으며, 

그 개략적인 안의 내용은 위와 같음

□ 주요 현안

 ㅇ ESG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측면들도 나타나고 있음

 ㅇ 첫 번째 문제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평가는 주주이익 및 이를 위한 재무적 정보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ESG를 고려할 유인이 적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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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 그러나 ESG에 대한 고려는 주주의 이익만

이 아닌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지배구조 측면 등의 고려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

도 함께 고려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ESG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임. 만일 ESG에 대한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칫 그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

 ㅇ 두 번째로 기업의 ESG경영을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평가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도 문제가 됨

   * 기업의 ESG경영은 기업의 자본조달 및 사회적 평판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자본조달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연

기금이나 금융기관 등의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ESG경영을 평가하여 투자대상으로 선정하

고 있기 때문임

   * 최근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금융기관이 ESG경영에 대

한 평가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

해 ESG경영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즉, 기업입장에서는 자신들의 ESG경영이 투자자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가 가장 중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아직 ESG에 대한 평가기준이 적립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기준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움

   * 물론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산업통상자

원부 주관으로 ‘K-ESG지표’의 주요내용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아직 초안단계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발표된 주요내용이 통일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 기업들은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그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기업을 단일 기준으

로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ESG경영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중소·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기

준을 제시한다면 기업들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정책 제언

□ 상법상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평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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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SG경영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며, 아직 법적 측

면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경영진의 책임과 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

서는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글로벌화된 대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ESG경영에 대한 국제적 요구 및 CSR에 대

한 요구가 있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음. 그러나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은 이에 대

한 인식도 매우 부족하며, 준비도 안되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

에 형식적으로만 ESG경영을 하는 척한다면, 이는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임

   * 최근 ESG 경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ESG워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됨. 회사 스스로 ESG경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

에 따라 겉으로만 ESG경영을 하는 척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수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경영진에 대한 법적의무 및 책임과 

ESG경영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임

   * 현행 상법과 같이 주주중심주의적 사고방식 하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

는 ESG경영을 법적 의무 및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ESG경영을 추구한 결

과 회사 및 주주이익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상법에서 경영진이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적 사고방

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기업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평가기준의 도입

 ㅇ 살펴본 바와 같이 ESG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또 한가지의 문제는 평가기준의 정

립이며, 평가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기업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첨단 IT기업의 상황과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처

리할 수 밖에 없는 제조업의 상황은 전혀 다름. 또한, 같은 제조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많

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을 동일하게 비

교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ESG경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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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업이 처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ESG경영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그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거

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ESG경영을 하는 척하는 ‘ESG워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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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과 중견기업의 대응과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강영기*1)

Ⅰ. 들어가며 

 2021년 2월에 현대차그룹이 이사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 심의와 의
결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ESG 경영 체계의 확립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1), 6
월 19일에는 IBK기업은행이 핀테크 기업인 지속가능발전소와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동월 18일에는 국민의 눈높이
에 맞는 ESG 경영을 기치로 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서울 aT센터에서 제
1회 ESG경영 CEO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자문위원회는 동년 4월에 선포한 
ESG경영 추진전략의 내실 있는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
으로 신설한 것이라고 한다. 즉, 4월 28일에 개최된 ‘aT ESG경영 선포식’에서는 E
(환경경영,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S(사회적책임, 농어민과 만드는 국
민행복 먹거리)G(지배구조,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사)를 전략목표로 제시된 것
에 이어 ESG경영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과 사회적가치의 확산 
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실천적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2) 
 이처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기
업의 이해 관계자(stakeholder)와 ESG의 관계는 그 범위가 넓은 점, 복잡한 점, 애매

*1)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법학박사
1) 장하나, “현대차그룹, ESG 경영 속도…이사회서 ESG 정책 심의·의결한다”, 2021. 2.19. 연합뉴스 기

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35300003 
2) 지차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경영 자문위원회 출범”, 2021.6.19. 세계일보 기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619030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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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등으로 인해 충분히 분석되거나 파악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런데, 환경 회계의 
공시와 주주자본 비용의 관계나 기업의 생산성과 환경 비용의 인과관계의 실증 분석
을 실시한 결과, 환경 정보는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가지는 CSR적인 의미와 CSR의 경영자 행동,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의 투자 행동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ESG는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도 앞으로 주목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제, 사회,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3)가 있다. 
 따라서 ESG 경영의 개념을 비롯하여 ESG 경영 관련 국제적 표준지침 제정필요성의 
대두, ESG 경영 관련 국내 법제 정비 추진 노력,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현
황, ESG 경영 관련 정책적 지원과 대응에서 나타난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Ⅱ. ESG 경영 관련 국제적 표준지침 제정필요성의 대두     

1. ESG 경영의 개념 

(1) ESG의 개념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경비, 
고정비 등의 재무적 요소이지만, ESG 경영은 E(환경, 환경을 살리고, 해치지 않는 방
향으로 기업을 경영), S(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G(지배구조, 건전하고 투명한 기
업 지배구조를 유지)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ESG 투자라는 개
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ESG가 한국에서는 2020년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유럽에
서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를 시작하였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
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기업 경영에 있
어서 환경을 살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최근의 논의에서는 정부정책이나 규제의 측면에 더하여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기업에 대해 ESG를 요구하는 측면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에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아래 관리하던 방식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ESG 투
자를 하고, 기업가치의 증대와 재무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해당 기업의 주주가 ESG 

3) 宮井 博, “解題：ＥＳＧによるサステナブルな社会の実現に向けて”, NFI RESEARCH REVIEW
SPECIAL EDITION vol.Ⅰ 2007, Nikko Financial Intelligence,Inc., 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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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물론 환경 피해의 예방을 위한 설비의 강화와 사회적 책임 측면의 직원 복지의 향상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에 ESG 경영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요인이 되
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2) 유사개념과의 비교 

 1) ESG와 SDGs의 관계 

 ① SDGs의 개념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칭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라는 뜻
이다. 
　2015년 9월 유엔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
안에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4) 즉, 17개 목표
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각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169개의 세부목표를 정한 SDGs에서는 경
제와 환경, 사회의 과제가 폭넓게 다루어져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유엔
이 주도하여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② SDGs와 ESG의 차이  

 SGDs는 정부와 유엔 등 큰 기관의 최종 목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ESG는 
기업과 투자자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목표라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SDGs는 지구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미래 목표
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한편, ESG는 SDGs와 달리 기업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지표가 되고 있다. 

 ③ SDGs와 ESG의 유사점 

 SDGs와 ESG의 유사점은 모두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 환경을 목표로 한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제창되고 있다는 점이다. 
 ESG 투자의 촉진은 SDGs의 추진에도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

4) https://airtable.com/shr5VFIWRte2uFuka/tblK3Z0hkKnOls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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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SDGs와 ESG를 연관시키는 것의 중요성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다르지만, SDGs와 ESG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관련시켜 생각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에 배려한 행동은 그대로 SDGs의 각 목표 달성으로 연결된다. ESG의 목적이 
SDGs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 CSR과 ESG의 관계 

 CSR과 ESG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대
응력이며, 자사의 주주와 직원이외에 사회 공헌과 환경에 배려하며, 다양한 내용에 대
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CSR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대응하는 활동이며, ESG는 기업과 투자자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윤리적 책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CSR은 책임이기 때문에 기업이 노
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ESG에는 구속력이 없고 노력하는 편이 좋다는 노력지표
이다. 
 양자 모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지만,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 ESG가 최근 주목 받는 이유 

(1)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ESG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의 재검토가 있다. 
2000년대에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었던 리먼 사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 
 이 리먼 사태를 계기로 ESG의 관점을 의식한 기업 경영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서, 사회 전체가 위험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가려는 
흐름이 가속화되었다. 

(2) 많은 투자 기관이 ESG를 지표로서 도입

 현재는 「지속 가능하고 사회를 배신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주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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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많은 투자 기관이 책임 투자 원칙(PRI)에 동참하며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책임 투자 원칙(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라 함은 유엔 환
경 계획‧금융 이니셔티브(UNEP FI)가 주도하며 2006년에 작성한 자주적인 투자 원칙
을 가리킨다. 이 원칙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각각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를 고려한 6가지 원칙
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UN PRI는 기관투자가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 대상 기
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칙으로서 장기
적인 가치를 만들고 경제 효율성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추구한
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한국의 국민연금기금, 일본의 공적연금펀
드(GPIF) 등이 동참하고 있다. 

(3) ESG 투자의 분류 

 세계의 ESG 투자액을 집계하고 있는 세계 지속가능투자협회(GSIA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는 보고서(GSIR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에서 ESG 투자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미리 윤리적이지 않은 도박이나 무기, 알코올, 담배 등의 제품을 만드는 「죄악주(sin 
stock)」로 불리는 특정 업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미리 마련한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배제된다. 

②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
다. 

③ 규범에 근거한 심사(Norms-based screening) 
 ESG의 국제 기준에 비추어 맞춘 때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을 투자 대상 목록
에서 제외하는 투자 방법이다. 

④ ESG 요소 통합형(Integration of ESG factors) 
 투자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ESG의 관점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⑤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형(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 39 -



 지속 가능성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 

⑥ 임팩트 투자형(Impact/community investing) 
 사회 및 환경 측면에 기여할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행하는 투자로, 
이 중 사회적 약자와 지원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를 커뮤니티
(지역 사회) 투자라고 한다. 

⑦ 참여(Engagement)·의결권 행사형(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주주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투자 
방법이다. 
 이상 7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고, 가장 적은 것
이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형이라고 한다.5) 

3. ESG 경영의 장‧단점 

(1) ESG 경영의 3대 장점 

 1) 브랜드 효과의 강화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쉽게 되어 기업 가치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뿐
만 아니라 인재 확보에도 연결된다. 

 2) 신규 사업 창출 기회의 형성 

 소비자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사의 제품을 선택받을 기회의 
증가와 고정 고객의 확보로 이어지고, 수입원의 확보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ESG라
는 새로운 관점이 태어남으로써 신규 사업 아이디어의 창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3) 기업의 신뢰성 향상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ESG가 주목받은 이유는 「지속 가능하고 

5) http://www.gsi-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7/03/GSIR_Review2016.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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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배신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중시된 것이 계기였다. ESG 경영에 
노력함으로써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여 경영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2) ESG 경영의 단점 

 1) 단기적인 수익 전망의 어려움 

 종래의 투자와 달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메리트가 있는, ESG 과제에 노력하는 기
업에 투자하기 위해 즉효성이 있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2) 투자대상 선정에 시간이 필요함 

 다른 하나는 투자 대상 선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ESG에 어느 정도
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로 노력이 효과적인지 등의 분석에 대한 부담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Ⅲ. ESG 경영 관련 동향 및 주요 이슈 

1. ESG 경영 관련 인식의 최근 현황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 보호, 노동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기여,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준법경영 등을 의미하는 ESG 경영이 거론
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00년의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연
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의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자
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ESG 공시를 2025년부터 의무화하고 2030
년부터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 등
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로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
상으로 실시한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에서도 ESG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도
가 66.3%로 나타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EU의 ESG 관련 규제 및 동향6) 

6) 강노경‧한승권,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
부,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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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이슈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주
도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자본이동 관련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에 주목한 정책수립과 이행수단 마련에 노력하고 있
다. EU가 ESG 경영의 준수여부와 관련된 기업의 법적 의무 강화와 역외기업 동일 
적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U의 ESG 법제화 배경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인 환경
(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EU 내에서는 주로 
지속가능(Sustainable)의 의미로 통한다. EU는 지속가능개발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외부 정책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아젠다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고 2016년 11월에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하였는데, 현재의 EU 정부의 6대 핵심정책 중 그린딜, 사회적 공정성·지속가능성 
보장, 유럽가치·법치 수호는 ESG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EU 역내 환경·인권보호의 
통일된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준수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EU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ESG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기
로 하였다. EU 차원의 ESG 법제화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는 있지만 환경보호, 사회
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에 준수의무의 부여 등 지속가능
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정책
문서를 발표하였고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로 공시 규정(Disclosure Regulation), 분
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화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과 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지속가능성에 
주목한 EU 차원의 단일제도 수립을 통해 글로벌 ESG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ESG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 

(2) EU의 ESG 관련 입법내용 및 영향 

 1)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EU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이는 EU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운용이 지속가능성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s)을 18개의 지표로 분류하고 의무적으로 공시하며, 기후·환경(온실가스배출량, 탄
소발자국,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 등) 및 사회·노동자(인권보호, 성차별, 부패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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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살상무기 제조여부 등), 국가, 부동산자산 등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
는 것이다. 
 동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ESG 준수가 필수조건이 되는 금융환경
이 조성되면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대상 기업
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재무정보공시 요구 증가로 관련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의 ESG 제도화가 주요국의 ESG 법제화 움직
임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 

 2) EU 비재무정보보고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이것은 기업활동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EU 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1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적용대상이다. 2021년 4월 21일, 
EU 집행위는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고에 대한 감사 의무, 상세 비
재무정보보고 지침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수정안은 49,000여개의 대기업, 
EU 내 상장법인 등에 적용되고 환경·인권보호, 사회적 책임, 반부패, 뇌물, 이사진의 
다양성, 기업 활동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감사 의무를 부여한다. 기업들은 
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 26000등의 국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정
보 공개가 가능하고 비재무정보 공시가 불가능한 기업은 원칙준수 예외설명을 통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의회와 집행위의 합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개
정안을 확정하고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여 2024년 기업공시부터 반영할 계획이
라 한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준수한 기업경영의 중요성 부각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재무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환경·인권보호, 거버넌스 준수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제화됨에 따라 ESG 경영이 중시
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시스템 개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 

 3) EU 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 

 이것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 제시하는 것이며 EU
가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이행수단으로 2020년 7월 12일 분류체계 규정을 발효하
고,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녹색경제 활동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분류시스템으로서 그린리스
트로 6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4개 판단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친환경 경제

- 43 -



활동으로 인정한다. 집행위가 2021년 4월 21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판별을 위한 구체적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에 대한 위임
법률 초안 공개하였는데,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목표 기준은 2021년 회계
연도부터 시행하고 2022년 기업공시부터 반영하며, 나머지 목표 기준은 2021년까지 
법제화 하고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분류체계 규정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이나 기업의 친환경 수준
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진행 여부 및 투자규모 결정하게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 기업 활동의 개념 확립, 금융기관 및 민간의 친환경 투자의 촉진을 
가져올 것이다. 

 4) EU 공급망 실사제도(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등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 부여하려는 것으로 
EU 의회가 2020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노동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발표하였다. EU 집행위가 2021년 2분기 내 
법률 초안을 제시하고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안을 발표하며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하는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각각 2015년, 2017
년, 2020년 자국내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독일은 2021년 법안 채택, 스
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는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EU 기업과의 비즈니스 유지 및 추진을 위해 비EU 기업도 EU 공급망 실
사 준수가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3) EU 기업의 ESG 경영사례 

 1)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메르세데스는 ‘Ambition 2039’를 발표하고 2039년까지 생산제품 및 전 밸류체인의 
탄소중립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2030년까지 전체판매량 대비 
전기차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2039년 모든 제품의 전동화를 목표로 한다. 
 공급사에 ESG 경영 표준을 제시하고 준수의무 여부에 따라 계약 결정하기로 하였으
며, 공급망의 ESG 준수현황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활용할 것이라고 한
다. 

 2) 이케아(IKEA) 

 이케아는 2030년까지 전 공급망의 친환경화 달성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하고 I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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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Report를 매년 발간하여, 전 밸류체인(원자재수급→ 생산→ 재활용)에
서 환경보호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하기로 하였다. 
 원자재의 원산지 증명 및 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며, UN, 
ILO의 환경·인권보호 윤리규정을 토대로 행동강령인 IKEA IWAY를 수립하고 공급사 
선정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솔베이(Solvay) 

 솔베이는 벨기에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공급사의 환경·인권보호 현황 감독을 위해 
Solvay Supplier Code of Conduct를 제정 및 실행하며, 고위험의 원재료 채굴·가
공 관련 공급사의 환경·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해 원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기로 하였다.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과 협력사의 ESG 기준 강화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2011년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 창설하였고, 화학 공급망 기업의 글로
벌 감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기관으로 리스크 매트릭스 기반의 TfS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공급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협력사 현장실사 진행하고 있다. 

(4) EU의 ESG 법제화 추진이 주는 시사점 

 EU의 ESG 규정 준수가 EU 수출 및 EU 기업 공급망 선정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신속한 대응마련 필요하고 공급망 실사제도 시행시 
EU 시장 진출 기업 뿐 아니라 EU 기업의 협력사도 EU 기준에 맞춰 노동 및 인권보
호, 기후변화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對EU비즈니스 진입 및 유지를 위해 반
드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SG 경영은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 유지 및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며, ESG가 법제화되는 국가의 금
융기관에 주요 투자대상인 기업의 환경·인권보호, 거버넌스 현황 및 기업 활동의 잠재
적 위험 정보 공시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투자결정시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중요요소
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SG 준수가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를 활용할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U는 기업활동으로 야기될 잠재적인 환경·인권, 거버넌스 관련 위험도 비재무제표 
공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한 위험 예측용 데이터 
제공 서비스 수요 발생 예상되는데, 우리정부도 글로벌 표준기구 및 주요국의 지속가
능성 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ESG 제도의 수립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및 해외 투자자에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비재무정보 공시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에 
기반한 통합된 ESG 공시제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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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기업이 국제 ESG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준하는 ESG 경영활
동 없이 친환경 기업이라 홍보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산업계에서 느끼는 ESG 관련 과제7) 

 주로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ESG에 대한 대응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중견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보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힌트
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1.6.14. 발표한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
사’(5월 4일부터 14일까지 101개 중견기업을 대상)에서 중견기업의 78.2%는 ESG 경
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ESG 경영 추진 동기는 ‘고객사 및 소비자 요구 대응
(42.6%)’, ‘ESG 규제 대응(34.7%)’, ‘기업 이미지 제고(12.9%)’, ‘투자자 요구 등 자금 
조달(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70.3%는 ESG 경영 도입 
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도적 인센티브, 공신력 있는 평가·공
시 기준 확립 등 정책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23.8%는 ESG 대응 조직을 갖추었다고 했지만, ‘이사회 전담기구 설치’, 
‘사내 전담조직 설치’가 각각 8.3%이고, ‘기존 조직 내 담당자 지정 및 업무 배정’ 방
식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중견기업계는 ‘업무 및 비용 증가(47.5%)’가 
ESG 경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모호한 ESG 개념 및 범위(19.8%)’, ‘기관별 
상이한 평가 방식(17.8%)’, ‘ESG 관련 규제 강화(12.9%)’ 등의 순이었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37.6%), 공
신력 있는 ESG 평가·공시 기준(32.7%), ‘ESG 경영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ESG 경영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8.9%)’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견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제도적 인센티브 등 ESG 경영 도입 애로를 해소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ESG 경영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현황과 전망 

1. 국내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인식과 대응현황 통계  

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News Room 지금 중견련은!, 
2021.6.14.

https://www.fomek.or.kr/main/bbs/board_view.php?pk_seq=573&sc_bo_table=now&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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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에 대한 기준 및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ESG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질적 경영요소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ESG경영을 선언하
고 다양한 ESG 관련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8)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
경련)가 기업의 경영방향과 실적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국내 24개 증권사 리서치센
터를 대상으로 2021.2.9.부터 동월 17일까지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화 및 이메일로 조사한 결과(15개 증권사 응답), 글로벌 
경영을 위한 ESG 중 환경 분야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국내기업의 ESG 대응수
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이 7점, 중소기업이 4점 등 중소기업의 적
극적인 ESG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ESG 경영 확산으로 석유제품‧석
유화학‧철강 등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0) 글로벌 시장에서 ESG의 중요도는 환경(Environment)이 
60.0%, 사회(Social)와 거버넌스(Governance)는 각각 26.7%와 13.3%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탄소배출(26.7%), 지배구조(17.8%), 인적자원관리
(13.3%), 기업행동(11.1%), 청정기술/재생에너지(11.1%) 순으로 나타나 친환경 트렌
드를 보여주고 있다.11)   
 국내기업의 ESG 대응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
업이 7점, 중견기업이 5점, 중소기업이 4점이므로 ESG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SG 대응이 뛰어난 해외기업으로는 마
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애플, 파타고니아(아웃도어의류) 순이었고 국내기업은 SK, 
LG화학, 삼성전자, KB금융 등을 꼽았다.12) 
 증권사가 기업의 ESG 평가에서는 모건스탠리(MSCI)가 40.0%,  블룸버그(ESG 
Data) 15.0%, 톰슨로이터스‧서스테널리틱스‧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각각 10.0%의 
비율로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글로벌 ESG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
한 개선과제로는 ‘평가기준 일관성 확보 및 투명한 평가체계 수립’(40.0%), ‘ESG 경
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33.3%),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한국형 
ESG 평가지표 개발’(26.7%)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3) 
 한편, ESG와 관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경(E)이 강조되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

8) 김필규,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21-11호(2021.05.18.~05.31), 자
본시장연구원, 1면 

9) 동 조사에서 말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
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평
균매출 400억원～1,500억원 이하)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한다. 

10) 이소원‧양은영,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전국경제인연합
회 보도자료, 2021.2.25., 1-2면 

11) 이소원‧양은영,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전국경제인연합
회 보도자료, 2021.2.25., 2면 

12) 이소원‧양은영,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전국경제인연합
회 보도자료, 2021.2.25., 3면 

13) 이소원‧양은영,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전국경제인연합
회 보도자료, 202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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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인이 뽑은 ESG ‘알짜 기업’ 
분야 기업 강점 

환경(E)

쌍용양회 친환경 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와 친환경 생산 기술을 위한 조직
을 별도 운영, 10년 전부터 친환경 특허 출원 

삼성물산 신규 석탄 관련 사업과 투자를 전면 중단, 친환경 트렌드에 맞
게 체질 변화 시도 중 

풀무원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부합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신한금융지주 제로카본 드라이브를 통해 투자기업을 포함 탄소중립 목표 수립 

사회(S)

SK그룹 전사적으로 사회 가치 경영 선도, ESG 경영을 시스템적으로 정
착시키는 노력 우수 

삼성전기 전사적 협업을 통한 직원 인권 보호 등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와 시스템 우수 

KT&G 장기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 책임 경영 전 분야에서 우수
셀트리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 

지배구
조(G)

현대차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지정해 기업지배구조 헌장 도입
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개선된 이사회 체제 

네이버 소유와 전문 경영 분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신설로 호평 
SK텔레콤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의사 결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주

주환원 정책도 우수 
SC제일은행 특유의 역동적인 이사회 문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부여 

으로 사회(노동)(S)와 지배구조(G)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국내 기업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견해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국내 ESG 전문가 선정 우수 ESG 기업의 사례14)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은 이제 초보단계라
고 할 수 있다. ESG 평가의 기초가 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미국 S&P500 기업 
중 90%가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국내에서는 100여개 기업만이 발간하고 있다. 매경
이코노미가 국내 ESG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내 ESG 수준
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4.7점에 그치기는 했으나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은 기업들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표에서 나타난 우수기업들의 분야별 특징을 보면,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ESG 
경영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도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SG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주주가치보다 사회에 보다 유익한 가
치의 추구로 중심목표를 전환하는 것으로서 ESG 관련 지표가 투자대상평가에서 비중

14) 류지민·반진욱·박지영, “최고 전문가들이 선정한 ESG 베스트”, 매일경제 2021.1.7.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1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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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상기 기업들의 ESG 관련 노력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Ⅴ. ESG 경영 관련 거버넌스의 위상   

1. ESG 중 거버넌스 관련 논의 

 2021.2.3.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이하 무디스)가 ‘2021 ESG 전
망(2021 ESG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ESG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앞으로 직면하게 될 트렌드 4가지로 ①포스트코로나 ②저탄소전쟁 ③투명성 
④지배구조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다양성의 강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
였는데, 2020년 12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진의 다양
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여성 1명과 흑인, 라틴계, 성소수자 등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구
성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장 자격의 유
지나 신규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이사를 소수계층에서 선임해야 한다.15)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ESG 트렌드를 반영하여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ESG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버넌스 위주의 초보 단계에 있고 비상장사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합법적 구조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ESG’ 강조가 아닌 
지배구조, 환경, 소셜 등 전반적으로 사업체질을 바꾸는 등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는 논의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없고,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을 향상이나, 친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등의 아이디
어 수준에 있다고 한다.16) 
 한편,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2021.1.25.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일환으로서 ｢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정책기획부
문을 “정책·녹색기획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ESG·뉴딜기획부*”를 신설 편
제), 수출입은행(신재생에너지산업팀, 전기전자산업팀,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산업별 
조직개편을 통해 그린뉴딜을 포함한 녹색산업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 기업은행(경
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ESG 경영팀” 신설)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
(2021.1.)하였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하
여 구체적 성과 시현 도모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17) 이처럼 거버넌스와 관련된 ESG 

15) 전채리, “2021년 직면하게 될 ESG 트렌드 4가지”, 나눔경제뉴스 2021.2.4. 기사 
 http://nanumy.co.kr/View.aspx?No=1433909 
16) 윤준영‧이재영, “IPO 시장까지 몰아닥친 ESG 바람...‘탈(脫) 거버넌스’ 과제”, 인베스트 조선 

2021.2.2. 기사 http://www.investchosun.com/2021/02/02/3257859 
17) 금융위원회‧환경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202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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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의 설치가 ESG 경영의 출발점이자 추진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2. ESG 중 거버넌스(G)의 위상 

 ESG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환경(E)이나 안전사고, 노동환경, 사회적 약자, 데이터 
보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소셜(S)에 비하여 다소 상이한 개념인 거버넌
스(G)가 강조되는 것은 ESG 경영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배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전략은 거버넌스의 구성원들이 결정하므로 그들이 사회적 책임
과 상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업 차원에서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
게 된다. 거버넌스는 환경 분야에 비해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아 보이지만, ESG의 전반적인 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리스크 관리 수준과 준
법 수준이 높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E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ESG 태스크 포
스팀(ESG TFT),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전반적인 ESG 관리에 앞장서는 
것이다. 실제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사회 공헌활동, 윤리규범, 공정
거래, 수소 등 ESG와 관련된 현안들을 주요 활동으로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ESG의 거버넌스(G)가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본다.18) 

(1) ESG 경영의 G(거버넌스)의 개념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집단이나 조직의 통제·지배·관리」의 의미로 사용된다. 기업
을 주체로 한 때의 거버넌스는 일명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부르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경
영자나 이사회, 주주 등 기업 내의 다양한 그룹에 대해 그 권한과 역할, 책임을 결정
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JPX)는 거버넌스를 “회사가 주주를 비롯한 고객·종업원·지역사회 등의 입장을 감안한 
상태에서 투명·공정하고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체로 내부통제의 구축 및 강화, 제3자에 의한 감시체제의 구
축,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2)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의 차이 

 거버넌스와 혼동되기 쉬운 단어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있다. 컴플라이언스
는 법령준수라는 의미로 기업이 법률이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규칙을 

18) ESG Times, “ガバナンスとは？ESGのGへのアプローチ事例をまとめて紹介” 참조 
 https://esg-times.com/esg-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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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거버넌스는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거버넌스가 충실히 되어 있으면 컴플라이언
스는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3) ESG 중에서 거버넌스가 중시되는 이유 

 최근 ESG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G가 주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거버넌스는 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투자자가 중시하는 ESG의 항목 중 거
버넌스의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거버넌스를 충실히 하는 것이 기업의 위험을 줄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내부적으로 부정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부정이 발각되
면 주가가 폭락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로 수년 전 일본에서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으로 체포
되자 닛산의 주가가 폭락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지배구조가 약한 경우에는 기업 가
치를 단번에 폭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거버넌스를 충실히 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엔이 PRI(책임 투자 원칙)을 공표한 것을 계기로 세계 투자자 전체에 ESG라
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거버넌스가 중요해진 사실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총 투자액 중 ESG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를 중시하는 것이 기업의 위험 회피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치에도 긍정적
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ESG의 G(지배구조) 관련 노력의 사례 
 여기에서, ESG 관련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
한 국내 기업들과 일본의 기업 두 곳의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1) 국내기업의 경우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지배구조 분
야라고 한다. 경영의 투명성과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관계나 기업윤리 영역에 대해 낮은 평가도 나온다. ‘재벌’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기업형태도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소유와 경영 분리 등 지배구조 개선에 노
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지정해 기
업지배구조 헌장 도입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개선된 이사회 체제를 갖추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의사 결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
화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SC 제일은행은 이사회 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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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이사회 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세븐 은행(Seven Bank)의 경우 

 세븐 & 아이 홀딩스 그룹의 일원으로 은행 사업을 전개하는 세븐 은행은 ESG 관련 
노력을 공표하는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 관해서는, ① 사외 이사·사외 감사 비율의 담보·공표, ② 임원 선출 
이유와 임원 보수 결정 방법의 공표, ③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제정과 직원에 의한 
정기적인 윤독 ④ 위험에 관한 기본 방침의 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 및 감사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용 
보고서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3) 캐논(Canon) 

 카메라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선도업체인 캐논도 홈페이지에 ESG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기업 지배구조 체제의 변천과 함께 현재의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사·감사의 사외 비율 공개, ② 임원 선출 이유의 공개, ③ 이사회
의 실효성 정기 평가와 그에 따른 체제의 개선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투자자는 지배구조 관련 대책에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다른 두 요소에 
비해 그다지 대책이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ESG 관련 노력이 높이 평가되는 기업 중에서도 항목별로 보았을 때 거버넌스 부분
만 낮은 평가를 받는 기업도 일정 수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과 사회에 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전사적 조직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용을 들여 노력하면 다른 기업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대응노력에 집중하여 그것을 공개하
면 된다. 

Ⅵ. 나가며 - 중견기업들의 적극적 ESG 대응자세가 필요  

 ESG 평가지표가 학계와 실무계의 초미의 관심화두가 되고 있다. 1983년 영국의 
EIRIS가 최초의 ESG 평가기관으로 등장한 이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ESG 평가
기관이 생겨났는데,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셜널(MCSI)
나 FTSE 러셀과 같은 전문평가회사, 무디스(Moody’s)나 S&P와 같은 신용평가회사, 
레피니티브(Refinitive나 팩트세트(FactSet)와 같은 재무평가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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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원(KCGS)을 비롯하여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고 
최근에는 언론기관, 신용평가사들, 온라인 전문 ESG 평가기관들도 ESG 평가에 참여
하고 있다. 
 ESG 평가는 평가기관마다 각각 다른 지표를 사용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를 2011년부터 매년 공
개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투자기관과 회사들은 저마다의 ESG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
다. 이처럼 각각의 ESG 평가기관은 저마다의 기준 하에 공개된 기업정보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각종 조사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ESG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투자자 등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SG 측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충격에 강하고 사회적 가치의 창출도 많이 하며, 지속가
능성을 가진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태생적으로 
ESG 평가 프로세스가 큰 흐름에서는 비슷하지만 평가기관에 따라 ESG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보수집 능력과 기업마다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 확보하는 자
료의 종류를 비롯한 평가모델과 등급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서 ESG 
평가등급이 절대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
지표의 기준이나 ESG와 관련된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차이가 많으면 평가의 신
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19) 하지만 이것은 차츰 시
간이 지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 평가기준이 수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ESG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생
각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경이코노미가 삼일PwC, 사회적가치연구원 등과 
함께 정리한 ‘경영자가 명심해야 할 ESG 10계명’20)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SG 활동의 객관적 수치화 및 계량화가 필요하다. 
 2. 최소한 메이저 평가기관의 평가지표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 
 3. ESG 정보의 적극적인 공시를 한다. 
 4.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5. 비즈니스 모델에 ESG 경영을 접목한다. 
 6. ESG 활동의 본질은 기업 생존을 위한 수단이므로 그린 워싱은 지양한다. 
 7. ESG 경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환경 관련 세제를 감면
받는다. 
 8.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경영을 하며 성과를 추구한다. 
 9. ESG 기업의 인수 시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진행한다. 
 10. 협력업체와 ‘ES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9) 김철영, “ESG 지표 제각각 ‧‧‧ 교차 검증으로 신뢰높여야”,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제322호, 동아일
보사, 2021.6.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059/is_free/Y 

20) 명순영·류지민·반진욱, “ESG 성공하려면...성과 계량화하고 공시에 힘 쏟아야 [ESG의 모든것] 10. 
ESG 성공 10계명”, 매경이코노미 제2113호 (2021.06.16~2021.06.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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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것처럼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
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ESG 경영에 대한 기
업경영진의 관심이 부족하고, ESG 경영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현재 
그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 ESG 경영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는 인식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ESG 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는 중견기업 등의 지속적 경영 및 기업존속과 관련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는 점이다. 즉, ESG 경영은 대기업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고 중견기업에게도 기업
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SG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ESG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
는 인식아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중견기업들의 해외진
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
이 친환경 소재의 발굴 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SG 우수기업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도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SG를 경
영에 도입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물론 ESG 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ESG 정보
와 이행성과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공시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행성과의 평가
와 ESG 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중견기업
에게는 ESG 경영의 도입에 있어서 부담 내지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ESG 투자대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흐
름 속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ESG
를 경영에 도입하고 투자자로부터 매력적인 투자대상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중견기업 등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ESG 경
영을 도입하고 관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
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견기
업은 자사의 핵심사업과 연계되는 ESG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
는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시장에서 핵심사업과 관련된 ESG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
자자를 포함한 시장의 평가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국 중견기업의 거버넌스 체제 정비에 있어서 ESG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경영진
이 수행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정보의 적절한 관
리 및 공시를 위한 보고체계의 구축을 하는 작업이 출발점이자 기반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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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1)

Ⅰ. 들어가며

  우리는 약자를 배려 또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법의 영역에

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헌법 제11조 제1항),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5항)와 같은 규정을 둠으로써 약자에 대

한 배려나 보호를 기본 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다. 약자 배려·보호의 존재 의의 자

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에서는 일단 

특정 주체를 약자로 상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한 상정이 예상치 못한 폐해를 초

래할 수 있는 만큼 약자 보호를 절대적 가치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간단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적합업종’이라는 소재를 가지

고,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기업 생태계에서 규모가 큰 기업(중견기업, 대기업)에 견줘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

치에 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도 있다. 헌법의 약자 배려·

보호 원칙이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공감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다(전극수, 2014, p.167).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지원

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데, 중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처럼 중견기업 등의 시장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1)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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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를 정당화하려면 특정 사업 영역에는 최적인 또는 반드

시 보호해야 할 기업 규모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업 규모를 특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과 더불어 적합업종 제도를 둘

러싼 논란(아래 Ⅱ. 2. 및 Ⅲ. 참고)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절성 내지 당위성을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중견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가 아니라 지정신청 단계부터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1)된 상황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최근 발의된 적합업종 관련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고, 그것이 법적 관점에서 당위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개정법안의 법적 당위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적합업종 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 속에서 드러난 쟁점 등을 토대로 개정법안의 당위성을 넘어 제도 자체의 당위성

까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의 검토 결과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적합업종 제도처럼 중견기업 등2)이 

중소기업만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관계 정립이 바람직한지 따져보

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정립·지원해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Ⅱ. 법적 관점에서 본 적합업종 제도에 관계된 개정법안의 당위성

  1.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최근 생계형적합업종법 및 상생협력법에 관한 개정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그중 

특히 논란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안 관련

  ①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 제한 강화이다. 이수진의원, 정태호의원, 신정훈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

형적합업종법’) 개정안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

월3)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기간에 일어나는 대기업 등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674호);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022호); 정태호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417호).

2) 아래에서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중견기업까지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중소기업 적
합업종이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정책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우석진 외, 2018, p.1397)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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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지적하며, 지정 신청일부터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개정법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신청만으로 불특정 대기업 전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이나 소비

자 후생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법안의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

하였다(송수환(이수진의원), 2021, p.9). 한편, 양금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계형적합

업종법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 일시 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권고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권고대상

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단계적 후속 조치를 가능케 하는 규정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후자, 즉 권고 등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4)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송수환(양금희의원), 2021, p.16).

  ② 영업 범위 제한 권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

부터 해당 영역에서 활동해 온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품

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 활동 등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 공표 외에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신정훈의원 개정법안

에서는 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역시 위 ①의 양

금희의원 개정법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과의 충돌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점에

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 삭제를 제안하였다(송

수환(신정훈의원), 2021, p.15).

  ③ 재심의 청구 절차의 신설이다. 양금희의원 개정법안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적

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이 이루어진 중고자동차판매업처

럼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를 예로 들며,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심의 청구 절차 신설 등을 제시

하였다. 즉,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3) 소상공인단체 신청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는 ① 실태조사·의견수렴 및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최
대 9개월 소요(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고시(최대 6개월 소요(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최대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4) 행정절차법 ① 제2조에서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
로 정의하고, ② 제48조에서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i)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ii)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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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송수환(양금희의

원), 2021, p.10), 소상공인 측의 재심의 청구만을 규정하는 것이 당사자 대등주의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재심의 청구권이 도입되면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 제한이 사

실상 연장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의 의

문도 제기되고 있다.

    1.2. 상생협력법 개정안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해를 고려해 강제성보다

는 자율성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이에 류호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법안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

종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민간 자율합의 방식으로 잘 

운영되어 왔고,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법안과 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송수환(류호정의원), 2021, p.1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운

용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송수환(류호정의원), 2021, 

p.17).

  2. 개정법안 등의 당위성 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찬반을 떠나 법적 관점,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쟁점이 문제 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6)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헌법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 제한 강화처럼 헌법상 기본권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사항을 담은 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기존의 쟁점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개

5)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된 324개 업종 중 자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류호정의원의 개정법안은 그 개정 이유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
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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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안의 당위성을 검토한다.

    2.1. 경제질서 조항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관련해서는 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되, ②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

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고 하였다(헌법 제119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규제와 조정의 수단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느냐이다. 즉, 규제·조정의 수단으로 경쟁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

닌 경쟁을 촉진·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7) 등을 지적하며, 경쟁자를 직접 보호하는 방식도 가능하

다는 견해가 있다(박건도, 2019, p.188). 이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

상 그 존립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중에는 “‘경쟁’의 촉진

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로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

게 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

다”라고 한 의견도 있었다.8) 그리고 강제성을 지니지 않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

도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 해당 제도에 강제력이 부여된다면 그 

규정이 헌법에 반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전극수, 2014, p.164). 이

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상 쟁점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

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저 지정신청을 이유로 지정의 필요

성도 확인되지 않은 영역에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려는 개정법안은 그 당

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2.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5조). 그리고 헌법재판

소는 이를 “국민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

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9)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때

는 유의할 점이 있다. 즉,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7) 2018. 6. 28. 2016헌바77·78·79(병합).
8) 2018. 6. 28. 2016헌바77·78·79(병합).
9) 1997.4.24. 95헌마27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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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 형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실질적 의미

의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 방법은 목적의 정당

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과잉금지 원칙), 내용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무엇보다 최근 발의된 개정법안의 내용 중 적합업

종 지정 신청일부터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방법이라

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일까?10)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 즉 선택

한 직업의 수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등을 판단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한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등의 ‘확장’ 제한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수’ 및 ‘개시’ 제한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위의 각 제한을 구별해 별개의 기준에 따라 그 제한 정도를 달리할 필요

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박건도, 2019, p.191).11)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견줘 

제한의 정도가 약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을 통한 중소유통업자의 경쟁력 확보, 전통시장의 현대화·특성화 지원, 세제지원 

등 대형마트 등 운영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심판대상조

항은 손쉽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채택

하여 대형마트 등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유통업자와 다를 바 없는 대형마

트 등에 대한 납품업체 및 입점상인들의 매출감소까지 초래하는 등으로 침해의 최

소성을 총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견해가 있다.12) 이에 비추어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위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의 <표 1>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지

정 신청일부터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은 기본권 

제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1>을 보면 적합업

종 신청 건수(325건) 중 철회·반려된 건수(203건)가 거의 2/3에 달했다. 이는 지정

신청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든지(권재열, 2018, p.21), 대부분 신청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지정 신청일부터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한

다는 개정법안이 과연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 대기업에 견주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보호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적합업종 제도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전극수, 2014, p.165).

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합의 과정을 거치고, 권고 시 여러 유형을 둠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12) 2018. 6. 28. 2016헌바77·78·79(병합).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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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황(2021. 3. 기준)

구 분
신청접수
(a+b+c+d)

진행중
(a)

합의·권고
해제

(c)

철회·

반려

(d)

적합

업종

시장

감시

상생

협약

소계

(b)

제 조 업 265 - 2 - 39 41 52 172

서비스업 60 1 4 1 14 19 9 31

계 325 1 6 1 53 60 61 203

출처 : 송수환(류호정의원), 2021, p.15.

  2.3. 평등의 원칙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

와 관련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기에 합리적인 차

별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긴 하다(전극수, 2014, p.166).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 등의 대항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식

을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을지는 ‘현실을 토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한 한편, 해

제 신청에 관한 정함을 두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사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고(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제6항 등), 관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개입해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다(정수정, 2018, p.8).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권재열, 2018, pp.22-23). 대기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려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앞선 기대보다는 그러한 기대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측면이 있다. 생각건대, ‘현

실을 토대로’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합리적인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서서 보면, 소상공인단체의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재심의 청구 절차 신설을 담은 개정법안은 소상공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1, p.7).

Ⅲ. 제도 변천 과정 등에 비추어 본 적합업종 제도의 당위성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도입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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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도 도입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이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계

속해서 특정 영역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 우

리나라는 1961년 12월 중소기업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억지하고자 중소기업사업조

정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79년 3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 특화업종 제도를 시행하였다(이윤보·이동주, 

2004, p.78). 이 제도는 1982년 12월 개정에서 그 명칭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변경되었다. 한편 1995년 1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소기

업의 경영 안전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던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의 협력과 분업 등에 관한 사항을 통·폐합해 제정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승

계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특정 영역을 사전적으로 보

호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 개선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이라는 인식 아래,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가 대기업보다 효율적

이고 바람직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내재해 있다(김은자, 1997, p.15). 또한, 중

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을 건전한 시장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

위 남용을 부각시켜 양자의 경쟁을 불공정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도 내재해 있다(이

윤보·이동주, 2004, p.90).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중소기업의 경쟁을 불공정한 관계로 인식하고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사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일정 정도 이바

지할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우려가 있다. 

    1.2. 제도의 폐해 및 폐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기술이나 소비자 선호, 시장 조건 등이 변하지 않는다

면 상당한 의의를 지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요건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점에서 제도의 존재 의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대상 시장이나 소비자 선호 등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영역을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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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제한된 자료 등에 기초한 것으로 

한계도 있지만, 드러난 사실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예컨대, 이윤보·이동주(2004)는 ①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

기업 간 과당 경쟁이나 구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

조 고도화를 지연시켰다는 것, ② 다수의 고유업종이 산업 라이프사이클상 성숙기, 

쇠퇴기에 직면해 있어 혁신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라이프사이클상의 쇠퇴단

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이 미약했다는 것, ③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것, 

④ 외국기업과의 관계에서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제도의 단계적 축소·조정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병기(2015)는 ① 중소기업 고유업

종 제도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산업의 효율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 ② 해

당 업종의 일부 중소기업이 단기적 수혜를 입을 수는 있으나 소비자, 대기업 종사

자, 협력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③ 기존 중견기업의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고,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특성13)이나 그에 내

재한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수단으로의 대체(조병선, 1998, p.522)나 폐지(김은자, 

1997, p.77; 이윤재, 2000, p.216) 등을 지적한 예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역시 해당 제도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되어서

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유진수, 1997, pp.187-188).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로부터 도입·운영되었다. 그

러나 애초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원 분배 왜곡, 소비자 

후생 감소, 국내 대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고유업

종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2006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논란

    2.1. 제도 도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중견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

13) 조병선(1998)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다수 중소기업의 도산
이나 대량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마찰과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잠정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특정 영역에 속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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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편,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중소기업 보호 장치 마련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유주선, 2013, p.114). 이를 배경으로 우리 정부는 2010년 

9월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을 목표로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을 결정

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위원회를 발족하였다(전극수, 2014, p.157). 그 후 동반성장

위원회는 2011년 9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을 선정·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의 적정성·사용된 기초 통

계자료의 적정성·최소효율규모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의 타당성·중소기업 적합업

종 선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평가 미흡 등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 고

유업종 제도에 내재한 과제를 토대로 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후생 감소·국

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전극수, 2014, p.158). 거기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발표가 이루어진 것도 문제가 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시

장 점유를 둘러싼 대·중소기업의 갈등이 공론화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권고 형태

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많은 비판과 더불어 법적 근거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다만 정부가 2012년 1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동반성장위원

회 설치 근거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업무 수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 부재라는 문제는 해소하였다. 나아가 2017년 4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동

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2017년 개정 상생협력법 제

20조의4), 2018년 3월 개정을 통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018년 개정 상생협력법 제20조의4 제2항 후단).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것으로(상생협력법 제2조 제11호), 중소기업 

보호·지원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2.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

  상생협력법에서는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교훈 삼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 억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지 않고, ① 민주적 절차 도입과 ② 졸업제 도입을 들 수 있다.

  ① 종래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정부가 그 필요성을 고려해 지정·해제하였다. 

그리고 고유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자 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참여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

는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 법인·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강제적 성격이 강했

- 66 -



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대·중

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자율

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즉, 상생협력법에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합의 도출 담당 주체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상정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상생협력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따라서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

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

업, 중소기업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동

법 제20조의4 제1항 및 제2항). 만약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반성장위원

회가 직접 또는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관련해 중소기업 적합업

종 운용상 강제성 부재 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지만(맹수석, 2020, p.155), 실질적

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띤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ESG14)가 

강조되는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법적인 제재가 없어도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참여

할 경우 평판 훼손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후자

의 지적은 결코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②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무제한 인정하면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외국기업 진출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과 같은 부

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는 종전의 고

유업종 제도와 달리 지정 기간을 기본 3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3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품목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중소기업으

로 제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김재현, 2015, p.2)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제한의 

의의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2.3. 제도를 둘러싼 논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는 종래 고유업종 제도의 폐해를 고

려한 나름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내재

한 과제, 예컨대 소비자 후생 감소,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전문 중견기업의 성장 

저하 등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고는 하나(김병진 외, 2019, p.103), 실패한 중소

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 부활이라는 인식(이병기, 2015, p.39)도 있는 등 이를 둘

14) ESG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개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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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논쟁은 경제·사회적 관점 외에, 법적 

관점(이하 Ⅲ. 2. 참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중견기업 등이 특정 영역

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주

요국의 법제 중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조정하는 법제로 일본의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の事業活
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이하 ‘사업조정

법’)이 있긴 하다(최영홍, 2016, p.273; 곽관훈, 2013, p.3). 그러나 일본의 사업조정

법은 일반소비자 등의 이익 확보에 배려하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사업조정을 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동법 제1조 참고)이라는 점

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당위론적 명제와 경제민주화에 매몰된 우리나라 

제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최영홍, 2016, p.273).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3.1. 제도 도입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금력이 부족해도 창업이 가능한 환경 

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김선광, 2018, p.264). 여기서 문제는 

인적·물적 자원이 매우 미흡하다 보니 대기업 등과의 경쟁이나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창업 후 5년 동안 사업을 유

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제희, 2018, p.345). 그런

데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업종(생계형 업종)을 보면 가족 중심 경영 형태가 많

고, 그 점에서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

을 줄 수 있다(김병진 외, 2019, p.105).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용어에서 나타나듯 중소기업 보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

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대·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도모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다(권재열, 2018, p.18). 이를 이유로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 강제력까지 동반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그 결과 2018년 6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담은 생계형적합업종법이 제정되

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

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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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규제 내용 및 쟁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생계형적합업종법 제

2조 제3호, 제7조), 해당 분야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동법 제8조)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의 지정신청 → 신청 

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추천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그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지정 효력 기간 동안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시

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2항),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도 있다(동법 제10조). 한편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동법 제15조). 이처럼 생계

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강제적 색채가 강하다.

  생계형 적합업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유사한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앞선 검토에 

비추어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존재 의의를 따져본다

는 측면에서 제도의 목적과 관련해 다음의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바로 소상

공인의 생존권 보장 수단으로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당위성이 인정되는가이다. 

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는 진입 제한 대상이 대기업 등으로 한정되므로(동

법 제2조 제5호),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는 점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대기업 등과

의 경쟁을 주목하고(권재열, 2018, p.16; 이양복, 2019, p.117), 대기업 등의 시장진입

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대기업 등의 시장진입 제한이 다른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유도책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음을 생각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

히려 특정 영역의 경쟁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해당 영역에서 퇴출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권재열, 2018, p.16). 그렇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4. 소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들의 어려움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보호·육성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처럼 대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

하는 것은 제도 변천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생각할 때, 그리 적절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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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파이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것에 그칠 수 

있는데,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일감을 공급한다든지, 소상공인의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파이 

자체를 키워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양복, 2019, p.117). 오늘날에는 산업·비즈니스의 레이어 

(Layer) 구조화15)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

고 있는데, 특정 영역에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중소기업(특히 소상공

인)의 시장참여나 고객 확보 등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면, 

적합업종을 상정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이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어찌보면 중소기업보다 약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는

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의 시장

진입이 소상공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대기업 등

이 공격적 영업을 통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대기업이 공급하는 상품만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권재열, 2018, p.17). 그러나 최근 

ESG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기업 등이 시장을 장

악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Ⅵ. 마치며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립

  1. 경쟁의 의의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영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과 경쟁하

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중견기업 등은 중소기업 

등이 활동하기 적합한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였

다. 그런데 다양한 기업군이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을 공급하는 상태, 즉 경쟁이 바

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의 감시 기능이 과거와는 전

15) 최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출현하였다. 이에 발맞춰 상품·서비스의 소프트웨어화가 진행하고, 시장 내 역할 구분으로 시
장 운영이 효율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종래와 같이 자사 내에 모든 기능을 갖출 필요가 
없어졌고, 소자본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사업자가 해당 산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
었다. 바로 이 점, 즉 물리적 판매 공간이나 홍보 등의 기능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레이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품·서비스 제공·판매의 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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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달라진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경쟁은 소비자의 관점에

서 보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지가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고, 기업의 관점에

서 보면 어느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

력16)해야 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면 소비자에게는 경쟁의 존

재가 득이 되지만, 기업에는 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업이 경쟁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생산의 합리화, 비용 절감, 기

술개발, 서비스·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할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경쟁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소비자의 소비 동향이나 경제환경

의 변화 등을 생각하면 기업의 노력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를 생각하면 경쟁은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나친 국내 경쟁으로 기업의 체력이 소모되면서 국제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고라든지, 경쟁이 심화하면 기업이 안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보다 사내유보를 선

택할 수 있다는 사고 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 한편, 적합업종 제도 변천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 등을 생각하

면,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기업, 소비자, 국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바

람직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

기업 보호를 위해 중견기업 등의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

제하는 방식은 기업, 소비자, 국가 경제를 위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 관계를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한층 더 강

화한다든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실현시킴으로써 양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후자, 즉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최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는 사업회사가 성장전략의 하나로써, 본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기업투자를 말한다. 주목할 점은 투자 실행 후에 출자자인 사업회사가 자

신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 이익 추

구와 함께 전략적 리턴 획득을 꾀한다는 것이다. 즉, CVC에서는 출자자인 사업회사

16) 기업의 노력은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것이므로 품질·기능·서비스 향상, 종류 
증가, 가격 저하 등 소비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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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사와 투자기업 모두의 성공을 위해 기술 전문 인력을 투자기업에 파견한다든

지, 전략적 이익에 주목해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

여 활동을 펼친다든지, 투자기업의 첫 고객이 되어 주는 등 VC에서 기대하기 어려

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종래 CVC는 IT나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설립·운용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 설립·운용 분야가 미디어,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CVC는 어느 분야에서도 그 의의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케이팝(K-Pop) 등의 인기에 힘입어 케이푸드(K-Food)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

서 고추장이나 쌀 가공식품(떡, 막걸리, 쌀국수 등) 등의 해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신현아, 2021; 김원준, 2021). 이러한 사업영역에서 중견기업 등이 CVC 수법

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해외 시장’을 목표로 협업을 해나간다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중견기업은 투자 수익과 함께 한류에 올라탄 기업 홍보 등의 

효과를 누릴 여지가 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의 인적·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시장 확장을 실현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고추장이나 국

수 등 케이푸드의 중심에 있는 상품들이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효율적인 투자·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 특히 적합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등과 투자·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대

하기는 쉽지 않다. 중견기업으로서는 투자 이익 면에서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 

획득 등 전략적 이익 면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그러나 최근 주목도가 급증하면서 향후 중견기업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ESG 

활동17)이라는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견기업의 시장 확장이나 평판 개선이라

는 관점에서 적합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등과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경제

환경의 급변18)이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협업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위의 우

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금부터는 중견기업 등이 특정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하기보다 그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CVC 수법 등

을 활용하는 경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든지(조현기, 2021), 중소기

업 등의 경영권 방어에 배려한 복수의결권 도입이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 등의 문

제를 고려한 전환투자수법(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이용 활성화 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17)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염두에 둔 활동은 S의 관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18) 다만 실제 경영진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더라도 특별한 위기 의식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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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주주 중심주의

Milton Friedman 과 Friedrich Hayek 이 지지한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ry)는 이사와 경영자는 이사를 임명

및 해임하고 지배 구조 개혁에 투표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해관계자 중심

주의

주주 중심주의와 달리 Edward Freeman 과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해 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primary, stakeholder theory)가

있다. Freeman 은 저서 "전략적 관리 : 이해 관계자 접근"에서

"비즈니스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구식이다.

21 세기는 '이해 관계자를 위한 관리'중 하나다. 경영진의 임무는

ESG 경영과 중견기업 토론문

박종철*1)

1. ESG 경영 트랜드 이해

최근의 ESG 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

ESG 경영은 COVID 19 전염병이 인류의 인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음에 따라 과거

의 경영화두와는 다르게 기업에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중견기업에

게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 중심의 ESG 경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으며, 미국의 회사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Me Too 현상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면서 ESG 경영 트랜드의 폭과 범위가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2. 미국 대법원 판례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람과 다른 성격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가 형

성되고 발전되고 있다. 특히 미국법상 기업의 목적과 인격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야 향후 ESG경영과 관련된 위험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기업의 목적

① 학설

*1) 중앙대 보안대학원 겸임교수, 법학전문박사, 한화투자증권 고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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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오프에 의존하지 않고 이해 관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구분 내용

Dodge v. Ford 1919 년 미시간 대법원은 주주중심주의를 주장하였다.

Unocal v. Mesa Petroleum
1985 년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1986 년 델라웨어 대법원은 주주이익 우선을 주장하고

있다.

Paramount v. Time
1989 년 델라웨어 대법원은 직원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eBay Domestic Holdings Inc.

v. Newmark

2010 년 델라웨어 법원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분 내용

Dartmouth

College

마샬 대법원장은 본인의 의견에서 “기업은 법을 고려할 때 보이지

않지만 무형으로 존재하는 인공적 존재이다. 그것은 설립 헌장이

명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속성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Southern

Pacific Railroad

1886 년 대법원은 산타 클라라 카운티 v. 남태평양 철도 케이스에서

법인에게 헌법 수정 제 14조에 따라 개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merican Press 대법원은 기업을 "사람"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의하면서

② 미국 대법원 판례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기업의 목적을 다루는 중요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요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결론은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기업의 인격성: 미국 대법원 판례

미국 판례는 기업의 인격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러한 법적 분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직원, 투자자, 경영자 등 사람으로 구성된 공유

기업이다. 셋째, 기업은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세 번째 영역인 헌법상의

권리에서 논쟁이 많았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이 가진 헌법상의 권리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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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주정부가 미디어에 관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세금은 수정헌법 제 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NAACP

다수의견을 저술한 William J. Brennan, Jr. 판사는 NAACP가

시작한 소송은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이지 "사적인 차이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NAACP와 같은 기업이

제 1차 수정안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Citizen United

대법원은 Citizens United 와 합의하고 기업이 정치 광고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선거 재정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을 구분하지 않았고,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판사는 정부가 면책 조항 및 공개 요건을 통해

기업 연설을 규제할 수 있지만 연설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Hobby Lobby
법원은 회사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를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했다.

Masterpiece

Cakeshop

2018 년 미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시민권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그러한 결혼에 대한 종교적 반대도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케이크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형태의 소유자의 반대 및 표현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데,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업의 헌법상의 권리를 더욱 보호했다.

3. 중견기업의 대응방안

(1) 전사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 필요

전사 전략방향성 수립(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구분)

이사회 / 전담 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선임위원회, ESG 전담팀

(2) 취약한 공급망관리, 인적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보고의무, 정보 공개 및 공시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변화 이해 및 Catch-up

- 자체 공급망관리와 외부 공급망관리

(3)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등급 대비

- 투자금지업종 List

(4) 미국의 판례변화에 따른 ESG 영역의 확대에 대비

- 인적자본관리, 이사회 및 임원에 대한 새로운 소송(ESG-->S로 이동)

(5) 유럽의 ESG 규정 변화에 대처

- ESG 관련 기업 공시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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